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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82)김 영 진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

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

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

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

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

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

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

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

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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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

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 
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

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

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

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

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

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

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

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도헌, 대순진리, 대한민국헌법, 법률적 구성, 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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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헌은 1972년 2월 7일 도전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의 명

(命)으로 제정된 대순진리회의 성문법이다. 도헌은 제정 이후 1975년 

2월 13일, 1976년 1월 9일, 1985년 2월 19일 등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헌의 한문 표기는 ‘道憲’이다. 일반적

으로 법이라는 의미를 한자로 표기할 때 ‘法(법 법)’을 사용하는데, 도
헌은 ‘憲(법 헌)’ 자로 표기하여 법의 의미를 담았다. ‘憲’은 자체로도 

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法’ 자를 붙여서 헌법(憲法)으로 사용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헌법은 글자의 조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의 법’ 또는 

‘법 위의 법’으로 해석되어 국가의 근본규범의 지위를 가진다. 이런 측

면에서 볼 때, 도헌은 대순진리회의 근본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실제로 도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5년에 ‘건물명도’ 문제

로 1번 거론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년, 2008년에 ‘건물명도,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등 3번이나 거론되었

으며, 대법원에서 1997년, 2008년, 2009년, 2015년에 ‘소유권보존등

기말소,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인터넷도메인

이름사용금지’ 등과 관련해 5번이나 거론되었다. 이는 도헌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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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순진리회 내부적으로만 인정되고 적용되는 근본규범이 아니라, 

법원처럼 종단 외부에서도 대순진리회의 근본규범으로 그 가치를 인

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도헌은 대순진리회의 대내외

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대순진리회의 성문법이므로 학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도헌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규의 ‘대순진리회 조직

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박인규의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에

드워드 아이런(Edward Irons)의 ‘본부와 방면: 대순진리회 종교조직

의 특성’ 등이 있다. 박상규는 대순진리회의 조직을 수도 조직과 중앙 

조직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중앙 조직에서 포정원과 정원을 방면조

직으로 분류하였다.1) 박인규는 대순진리회 방면 조직의 전개 및 발전

과 분파에 대해 밝혔다.2) 그리고 에드워드 아이런은 본부와 방면의 

관계를 조직 유형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도헌을 ‘종단의 헌법’이라고 

밝혔다.3) 필자는 이 세 논문이 중앙본부의 조직과 방면 조직이 갖는 

특성은 밝혔지만, 도헌에 구현된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특징은 드러

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헌에 과연 대순진리회의 헌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헌법적 기능이 적용되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에서 찾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

의 기본원리는 한국이나 동양의 전통적 법규범이나 법질서를 바탕으

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법질서와 법체계의 역사적 흐름 속에

서 왕권이나 봉건주의 같은 권력의 집중을 부정하고 권력을 분립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정립되었다.

필자는 도헌에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외재적 

접근(external approach)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보편적 접근

으로서 특정 공동체가 처한 특수한 상황 논리에 중심을 두는 내재적 

1)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013).

2) 박인규, ｢대순진리회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신종교연구 40 (2019).

3) 에드워드 아이런, ｢본부와 방면: 대순진리회 종교조직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3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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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internal approach)과는 별개로 보편적 규범의 당위성과 그러한 

당위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 논리나 조건들에 근거한다. 즉 

대순진리회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헌법의 보편성을 확보한 내적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헌법의 내적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는 헌법상의 권리(자연법적 기본권)이고, 둘째는 헌법의 법률

적 구성이며, 셋째는 헌법의 제도적 장치의 핵심인 권력분립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한다. Ⅱ장에서

는 대한민국헌법의 사상적 배경, 헌법의 법률적 구성, 제도적 장치를 

다룬다. 이를 위해 근대 자연법사상의 천부적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

고, 헌법상 기본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률적 구성과 헌법의 제도적 

장치의 핵심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도헌의 사

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을 다룬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인 대순진리

를 근대 자연법적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도헌의 법률

적 구성이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

할 것이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다룬다. 헌법의 제도적 장치에 구현된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심으로 도헌에 구현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여 권력분립

의 원리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Ⅱ. 권리, 헌법의 법률적 구성, 권력분립

1. 권리(자연법적 기본권)

헌법은 근대입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된 법체계이다. 근대입

헌주의 이론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성찰인 근대 자연법사상과 천부적 

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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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자연법사상은 고대에 시작되어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이어진 사

상이다. 자연법사상은 신의 의지로 만든 의인화된 우주적 질서와 일맥

상통한다. 자연법사상에서의 신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만든 

조물주로 인식된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에서 신은 우주와 자연이 유지

되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자연법을 만든 주체이다. 자연법은 신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인

간에게 강제된 법이므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성과 

가치성, 그리고 무오류성을 갖는 영구법이며, 인간의 정신에 내재화되

어 있다고 인식되었다.5)

근대에 들어 자연법사상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변

화를 시도하였다. 즉 기존의 자연법사상에서 제시된 인간의 자연법 순

응이란 올바른 이성의 지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시작

한 것이다.6) 이런 사고의 전환은 자연법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참

다움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모든 질서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

고 인간과 연관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 인식론적 논리를 

전개하는 원인이 되었다.7) 

근대 자연법사상에서는 기존의 자연법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란 개념이 등장한다. 자연 상태는 인간의 성찰로 인한 의식의 전환

을 통해 인간 중심의 사고가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대인은 

자연법의 순응적 존재에서 벗어나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규명하고 인

간의 사회적 영역과 연계하는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의식변

화로 인해 자연법은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인간

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으로 전환되었다. 자연권은 자연법 속

에서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찾고, 타인의 침해 

4) 성낙인, 헌법학 (파주: 법문사, 2020), p.7.

5) 김영진,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포괄적 해법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p.22.

6)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박은정 옮김 (서울: 삼영사, 2001), p.163.

7) 박은정, 자연법사상 (서울: 민음사, 1987),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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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 하여 천부적 권리, 불가침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근대 자연법사상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의 권리를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 또다시 의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것이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의 자

연인이 국가의 시민사회 일원으로 들어가 자신의 권리(자연권)를 법으

로 보장받는 내용이 핵심인 이론이다. 사회계약론이 정립되는 과정에

서 근대 자연법사상은 자연 상태와 자연인의 속성, 그리고 권리에 대

한 논쟁을 발생시켰다.

사회계약론의 정립 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철학자는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환경으로 설정하고,8) 인간을 자기보존의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잔인한 존재로 규정하여 생명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이에 반해 로크는 자연 상태를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ce)가 아닌 

자유의 상태(state of liberty)’로 설정하고,10) 인간을 절제된 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였으며,11) 생명과 자유의 천부적 권리와 노동에 

의한 소유권을 강조하였다.12)

근대 자연법을 통한 사회계약론의 주장은 지역적인 철학 개념의 의

미를 넘어서 국제사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인권 장전, 

세계인권 규약, 국제법령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국의 헌법 체계에 많

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근대 자연법사상의 천부적 인권과 사회계약론

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주장으로 발전하였

8)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신재일 옮김 (파주: 서해문집, 2008), p.95.

9) 한자경, ｢홉스의 인간이해와 국가｣, 철학 36 (1991), p.78.

10)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ㆍ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2), p.13.

11) 고봉진, ｢사회계약론이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 
정책 20 (2014), p.62.

12) 이경민, ｢헌법의 정치적인 의미｣, 정치사상연구 27-1 (2011),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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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권은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국가의 법체계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이 헌법이다. 헌법

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체계상 

최상위의 법으로 설정된다.

2. 헌법의 법률적 구성

헌법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헌

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핵(核)이라 할 수 있다.13) 헌법의 기본원리 

중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다.14) 즉 

‘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15) ‘법치주의=인치(人治)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난 법의 지배(법에 따른 국가권력의 제한 및 통제)’,16) ‘사회국가

=사실적 자유’17) 등을 말한다. 이 모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근대 자

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기초하여 정립되었다. 국가는 천부적 인권을 

국가의 기본권체계(헌법 체계)에 포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18) 실제

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당한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헌법의 법률적 구성은 천부적 인권의 기본권 규범화와19) 권력의 민주

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정치체제)로 이루어진다.20) 

대한민국헌법은 ‘전문ㆍ본문ㆍ부칙’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

13) 홍성방,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평화국가｣, 고시계 43 (1998), p.144.

14)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
와 관련한 헌법개정｣, 공법연구 34 (2006), p.102; 마상조, ｢민주헌법의 기본원리｣, 기독교사상 13 (1969), p.29. 

15) 정재황, ｢헌법개정과 기본권｣, 저스티스 134 (2013), pp.160-161.

16) 김낭기, ｢법의 지배인가 인간의 지배인가｣, 저스티스 146 (2015), p.54; 김연미, ｢법의 지배: 권리와 권력의 관점에서｣, 법학논고 36 (2011), p.245; 박성호, ｢법
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2 (2020), p.213.

17)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법학논총 32 (2014), p.3.

18)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서울: 홍문사, 2010), p.9. 

19) 정극원,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연구 8 (2010), 
p.251.

20) 성낙인, 헌법학,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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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에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

승”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그에 따른 민주시민의 좌표를 분명히 밝혀놓았다.

본문은 ‘총강ㆍ국민의 권리와 의무ㆍ제도적 장치(정치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있다. 본문의 제1장 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라고 규정

하여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제4

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제5조 제1항)”, “국가

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제9조)” 등을 

규정하여 국가가 추구해 나아갈 목적성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제1장 

총강에는 주권의 주체, 국민의 자격, 국가의 목적성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할 기본권

(제10조~제37조)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의 조항에서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를 규정하여 기본권의 

대전제가 천부적 인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는 ‘생명권ㆍ신체의 자유ㆍ평등권’ 등의 권한이 세

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관해서는 ‘사생활과 

정신적 자유ㆍ정치적 자유ㆍ경제적 자유ㆍ사회적 자유ㆍ문화적 자유’ 

등의 권한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

(제38조)’와 ‘국방의 의무(제39조)’ 등 두 가지뿐이다.

국민의 권리에 비해 의무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민

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최대권리보장, 최소의무부여’의 원칙을 적용하

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계약론이 실현된 모습이다. 즉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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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했

고, 이 선택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사회계약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의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

를 인정한다.

다음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

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등의 제

도적 장치가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 의

하면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를 실현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민주주의 핵

심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실현하는 권력기관의 구성원리이

다.21)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의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국회의 헌법상 지위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다. 국민주권주의 실

현의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

다.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대의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국

회는 국정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므로 국가 의사결

정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22) 그리고 국회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주권

적 의사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

는다. 게다가 현대적인 행정국가 경향에 따라 국회의 주된 역할로 정

부에 대한 감시ㆍ견제ㆍ비판 등의 권한 이행이 추가되므로 국정통제

21) 김경제, ｢권한배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공법학연구 8 (2007), p.124; 
성낙인, ｢권력분립론｣, 고시계 39 (1994), p.109.

22)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20), p.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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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위도 갖는다.23) 

정부는 헌법상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국

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권력분립 측면에

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등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

은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므로 국민의 일반의사를 대변한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 행정권의 제2인자, 차상급 중앙행

정관청의 지위를 갖는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

관(審議機關), 대통령 권한의 기관 내 통제 수단의 지위를 갖는다.24)

법원은 헌법 제101조 1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라고 명

시하여 법원보다는 대법원에 관한 규정을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다. 대

법원은 헌법상 국가의 최고법원, 기본권보장기관, 헌법 보장기관, 최

고사법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25)

3. 헌법의 제도적 장치에 구현된 권력분립

헌법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한 이유는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고, 

국가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가

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정부형태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국가에 구현된 권력분립은 정부의 

형태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

으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가 가미된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국회(의회)로부터 구성된다. 국회는 입법권을 

23) 성낙인, 헌법학, p.416.

24) 허영, 앞의 책, p.1074.

25) 성낙인, 헌법학, p.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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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고, 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유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신임에 기초하여 유지될 수 있고, 정부의 행정권 또한 

그러하다. 즉 국회는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불신임의결권을 통해 

정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26)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행정권이 일원화된 정부의 조직체계

를 말한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행정부를 일원화한다는 것, 대통령을 

대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한

다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제정 권한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행정부의 일원화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임명권에서부터 모든 정책의 행정권을 사실상 행사

한다.27) 넓은 의미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엄격성을 따르기보다 헌

정 체제를 총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28)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간에 있는 정부형태이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회의 다수당

이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분산시켜 이원적

으로 나누는 정치체제이다.29)

한편, 도헌의 권력분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헌군주제를 살펴

보아야 한다.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정치체제가 절대군주제에서 민주주

의로 변화되는 과도기에서 발생한 정부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입헌군주

제의 특징은 군주의 절대적 권리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법체계 아래에 

한정하는 것이다.30)

국가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법권ㆍ행정

권ㆍ사법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권력분립을 파악하는 것이

26) 강승식,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법학논총 23 (2011), p.103.

27) 김욱,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서식사회과학논총 1 (2008), pp.3-4.

28) 성낙인, 헌법학, p.382.

29) 조병윤, ｢이원정부제 개헌의 본질｣, 세계헌법연구 14 (2008), p.252.

30) 김용민,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7 (2013),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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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적 권력분립은 ‘기능 간 권력분립’과 ‘기능 내 권력분립’으로 

나누어진다. 기능 간 권력분립은 ‘분리’의 측면에서 권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 간 권력분립의 유형에는 존 로크가 주장한 이

권분립(입법권ㆍ집행권)의 원칙(입법권의 우위 강조)과31) 몽테스키

외(Montesquieu, 1689~1755)가 주장한 삼권분립(입법권ㆍ집행권ㆍ

사법권)의 원칙(권력의 기능적 분리ㆍ견제ㆍ균형 강조)32) 등 두 가지

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권(국회), 행정권(행정부), 사법

권(법원) 등으로 나누어진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어 있다.

기능 내 권력분립은 ‘견제’의 측면에서 권력이 나누어진 기관 상호 

간의 권력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33) 기능 내 권력분립의 유형

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엄격분립형, 균형형, 입법부 우위형, 

행정부 우위형 등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입법부 우위

형, 균형형, 사법부 우위형 등이 있다.34) 권력분립의 원칙은 정부의 

형태와 그에 따른 권력분립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 정부 통제권에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제86조), 국

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국회 출석요구ㆍ질문권(제62

조), 국정감사ㆍ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 의결권(제65조),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ㆍ경제명령승인권(제76조), 계엄 해제 요구권(제77조), 대

법원장ㆍ대법관의 임명 동의권(제104조),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제98

조) 등 주요 공직자 임명 동의권, 인사 청문권, 예산 등에 관한 권한

(제54조~제58조) 등이 있다.

정부의 권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등이 핵심이다. 대통령

은 국가의 원수(제66조 제1항)와 행정부 수반(제66조 제4항)의 권한

을 가진다. 국가의 원수로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독립ㆍ영토보전ㆍ국가

의 계속성ㆍ헌법 수호(제66조 제1항~제3항),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

31) 계희열,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고려법학 38 (2002), p.6.

32) 홍성방, ｢헌법-권력분립의 원리｣, 고시연구 27-3 (2000), p.24.

33) 이부하, ｢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법학논고 55 (2016), pp.6-15. 

34) 최용전ㆍ이승천, 헌법의 이해 (서울: 동방문화사, 2010),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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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ㆍ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임명권(제104조, 제111조)을 갖는다. 행정부

의 수반으로서는 국무총리(제86조 제1항)ㆍ국무위원(제87조 제1항), 

행정각부의 장(제94조)ㆍ감사원장(제98조 제2항)ㆍ공무원(제78조) 등

의 임명권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그 권한 대행자(제71조), 행정각부 장

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제87조 제1항, 제94조),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권(제87조 제3항), 행정각부 통할권(제86조 제2항),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ㆍ의견 진술ㆍ질문의 응답권(제62조 제1항)을 갖는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제88조 제

1항)하는 기관으로 헌법상 국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심의사

항은 제89조에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 개정안, 예산안ㆍ결산ㆍ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

정,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가 서로 통제

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상 기능 내 권력분립의 유형 중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는 ‘균형형’이다.

사법부인 법원은 국회 및 정부와 조직, 구성, 운영, 기능적인 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주권적 정당성을 직접적으

로 확보한 기관이 아니므로 국회의 일정부분 개입으로 주권적 정당성

을 간접적으로 확보한다. 국회의 법원에 대한 개입은 국정감사ㆍ조사

권(제61조), 법원 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심사권(제54조), 대법원장ㆍ

대법관 임명 동의권(제104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제65조)을 통

하여 견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원은 국회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

판제청권(제107조 제1항)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상 기능 내 권력분립의 유형 중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균형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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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인의 권리와 도헌의 법률적 구성

1. 도인의 권리에 대한 사상적 배경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도헌의 1장 총칙 제3조에 “본회의 신앙

의 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다.”와 제4조에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라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란 신이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여 

창설된 종단이다. 따라서 도헌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의 

대순진리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도헌에 규정된 도인의 권리를 이 

배경에서 살펴보겠다. 

대순진리의 우주, 자연, 인간의 상관관계와 우주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천의 우주 질서를 후천의 우주 질서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체자가 상제이며, 선천과 후천의 우주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천

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의 거룩한 행보가 대순진리이기 때문이다. 

먼저 선천이다. 선천은 전경에 ‘옛적(행록 4장 42절), 예로부터

(행록 5장 25절), 옛날(예시 28절)’ 등의 표현으로 보아 ‘지나간 세상, 

과거의 인류 역사’을 의미하는 말이다.35)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

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

하면 안 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

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

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36)

35) 신철균, ｢선천 상극 문명세계와 후천 새 지상선경: 인류의 화합과 평화｣, 대순진
리학술논총 1 (2007),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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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

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37)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38)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

라.39)

인용문에서 묵은 하늘이 갖는 의미는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의 공급을 끊거나 완벽히 없

앨 수 있는 능력자이다. 또한 자신의 의지인 공사를 통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자이다. 이런 능력의 주체

자인 묵은 하늘은 자연법사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지로 자연

법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자, 즉 신(神)이다.

선천의 자연법은 근대 자연법사상과 같이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다. 

선천의 신은 인간을 죽이는 의지가 있다. 또한, 선천에서는 자연 상태

가 상극에 지배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신의 의지로 만

들어지는 자연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선천의 자연법은 상호 

간이나 두 사물이 서로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며 서로에게 

해(害)를 끼치는 상극적인 우주 자연의 법칙이다.

선천의 자연 상태는 상극(相克)의 자연법이 강제된 환경이다. 상극

적인 자연 상태는 인간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천의 자연 상태

는 원한이 쌓이고 맺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상실되고, 여러 

가지 재앙(災殃)과 화난(禍難)이 일어나는 참혹한 환경이며 인간이 진

멸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그 외 인

36) 전경, 공사 1장 11절.

37) 같은 책, 공사 1장 3절.

38) 같은 책, 교법 1장 1절.

39) 같은 책, 교법 3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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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부족하거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는 환경이다. 

선천의 인간은 상극적 자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상

극적 자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속성은 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천의 인간은 인간 상호 간 또는 인간과 자연 간의 도

리를 잃은 무도(無道)한 인간이다. 선천의 인간은 물자가 부족한 자연 

상태에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갈구한다. 탐욕이 충

족되지 못하면 원한이 쌓이고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린다. 선천의 인

간은 욕망을 채우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좇는 탐욕스러운 존재이다. 

다음은 후천이다. 후천은 ‘후천선경(예시 17절), 지상선경(예시 81

절)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 낙원’을 의미하는 말이다.40) 여기서 논

하고자 하는 후천의 우주적 질서는 도헌의 “2장 도인의 권리와 의

무”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한 후천이 아니라, 선천에서 완전한 후천으

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측면의 우주적 질서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하 상제)’란 의미는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강성상제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뜻이 있

다.41) 각각의 뜻을 종합해 보면 상제는 우주와 천ㆍ지ㆍ인의 삼계, 

그리고 만상을 주재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다. 즉 상제는 우주와 삼

40) 신철균, 앞의 글, p.149.

41) 대순진리회요람, pp.6-7, “구천(九天)이라 함은 바로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
를 통찰(統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고 계시
는 가장 높은 위(位)임을 뜻함이며,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
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음을 
뜻함이며, 뇌성(雷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雷)는 음양
이기(陰陽二氣)의 결합으로써 성뢰(成雷)된다. 뇌(雷)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雷)의 용(用)으로써 천지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로 천기(天氣)와 지
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보화(普化)라 함은 우주(宇宙)의 만유(萬有)가 유
형(有形) 무형(無形)으로 화성(化成)됨이 천존(天尊)의 덕화(德化)임을 뜻함이며, 천
존(天尊)이라 함은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雷聲)으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존(至尊)임을 뜻함이며, 강성상제(姜聖上帝)라 
함은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
領)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尊稱)임을 
뜻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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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연, 사람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갖춘 가장 높은 위치의 자리에 계신 절대자이다.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

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ㆍ지ㆍ인(天地人) 삼계

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42)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

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

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43)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

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44)

인용문에서처럼 상제의 대순진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상제가 

상극적인 자연법ㆍ자연 상태ㆍ인간을 상생적 자연법ㆍ자연 상태ㆍ인

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천지를 대순하고 삼계를 개벽함으로써 이룩

하는 참된 이치를 말한다. 

상제는 구천이라는 하늘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임하고 있는 최고의 신

이며, 천하를 대순하는 능력과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할 수 있

는 주체자이다. 또한 자신의 의지로 음양이기(陰陽二氣)를 결합하여 자

연법칙을 만들고 다스리는 주재자이다.45) 여기서 자연법칙은 자연 상태

를 생성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자연법의 의미이다.

대순진리에서 자연법은 상생(相生)의 도(道)이다. 상생의 도는 ‘상생

42) 전경, 예시 8절.

43)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44) 같은 책, 예시 6절.

45)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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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의 법리(法理), 상생법리’를 의미한다. 상생법리는 “삼계공사를 행

하신 가장 큰 종교적 법리”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나도 잘 

되는 길임을 자각케 하신 협동의 원리”를 의미한다.46) 상생의 도는 선

천의 상극지리(선천의 상극적인 자연법)를 해소하고 개벽하기 위해 후

천의 선경 세상에 사용되는 상제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종교적 법리

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에서 자연법은 상제의 의지로 만들어 우주와 자

연 상태, 그리고 인간에게 강제되는 우주 질서이자 종교적 법리이다.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

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

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

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47)

대순진리에서 자연 상태는 단순히 인간이 삶을 영위할 목적만의 환

경이 아니라, 선천의 상극적 인간이 후천의 자연법에 따라 운수를 받

아야 하는 공간이다. 자연 상태는 운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진실만

이 충만한 공간이 아니라, 사곡함과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

다. 자연 상태에는 자연과 인간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제의 명

에 따라 신명이 일정부분의 인간사에 개입하여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자연 상태는 상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자연법이 신명을 통해 실현되는 복합 구조적 공간이다.48)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상제로부터 자유의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유의사는 타인의 속박과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

하여 특정한 사항의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 

46) 포덕교화기본원리2, p.6.

47) 전경, 교법 3장 24절.

48) 최치봉, ｢대순사상의 신 개념에 관한 연구: 주역의 신ㆍ신명ㆍ신도 개념을 중심
으로｣, 대순사상논총 28 (2017), p.285.



96 대순사상논총 제40집 / 연구논문

상태에서의 인간은 사곡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진실한 마음을 먹고 상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하지만 상제는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마음을 

바로 하라는 의지를 밝혔다. ‘마음을 바로 하라’라는 상제의 의지는 

곧 자연법이다.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수행을 통해 인간 존중의 극대

화된 인존(人尊)이 되어,49) 인간 존엄의 극치에 이르는 지상낙원의 

자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50) 이는 상제로부터 인간에게 부

여된 인간의 사명이자 권리이다.

2. 도헌의 법률적 구성

대순진리회는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여 인간개조ㆍ정

신개벽으로 포덕천하ㆍ구제창생ㆍ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종단이다.”51) 또한 도헌은 본회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회의 사명(도인의 사명이자 권리)을 실천하고 완수하

는 데 필요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

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였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적 구성으로 구분하면 ‘전문’은 

없고, ‘본문ㆍ부칙’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도헌의 본문은 다시 

‘총칙ㆍ도인의 권리와 의무ㆍ연원ㆍ제도적 장치’ 등 네 가지가 순차적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 여섯 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는 “본회는 대순진리회라 칭한다”라고 규정하여 본회의 

명칭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와 제3조에는 “본회의 창도주는 조정산

성사이시다”, “본회의 신앙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

49) 배규한, ｢인간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해원상생사상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2018), 
p.50.

50)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p.47.

51) 대순진리회요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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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내용을 규정하여 본회가 창설되기까지의 역사적ㆍ종교적 배경

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는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포덕

천하ㆍ구제창생ㆍ보국안민ㆍ인간개조ㆍ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여 본회가 추구해 나아갈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제5조

에는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강령(안심ㆍ안신ㆍ경

천ㆍ수도)과 삼요체(성ㆍ경ㆍ신)를 요강으로 하고 설법하신 조정산도

주의 유명을 계승하여 수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회의 

사명과 그 사명이 수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는 “본회는 서울

특별시에 중앙본부ㆍ지방 및 해외에 포덕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본

회의 사업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2장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는 본회가 도인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가 

제7조, 제8조, 제10조 등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도인이 이행해

야 할 의무가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인이 갖는 권리에는 ‘도인이 될 수 있는 권리(제7조), 본회의 건설

적 의사 건의권ㆍ성금에 대한 권유와 강요의 거부권(제8조), 본회의 

지도(교육)ㆍ보호의 평등권(제10조)’ 등이 있다. 도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는 ‘가정에서 자신의 도리(제9조), 도헌ㆍ제규정ㆍ각 의회의 

결의 사항 준수(제11조), 도인의 수칙(제12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도인의 수칙>에는 1항에 ‘국법을 준수할 것, 사회도덕을 준

행할 것, 국리민복에 기여할 것, 2항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 나라에 

충성할 것, 부부 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 존장을 경례로써 

섬길 것, 수하를 애휼 지도할 것, 친우 간에 신의를 지킬 것’, 3항에 

‘양심의 속임 엄금, 혹세무민하는 언행 엄금, 비리괴려 엄금’, 4항에 

‘언동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 것,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괘의치 말 것’, 5항에 ‘일상 자신을 반성할 것, 

반성을 통해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필 것, 그리고 살펴서 고쳐 나갈 

것’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3장 연원에는 ‘종통 계승’을 의미하는 연원과 도인 간의 관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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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 성립, 그리고 전도인에 대한 예의가 명시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는 ‘4장 중앙본부의 체계, 5장 중앙종의회, 6

장 포정원, 7장 정원, 8장 종무원, 9장 사업, 10장 재정, 11장 감사원, 

13장 도헌개정’ 등이 12장 부칙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

다. 이는 대순진리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대순진리

회의 조직체계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직은 ‘4장 중앙본부의 체계’이다. 

대순진리회 중앙본부체계는 도헌 4장 제16조에 “1. 도전, 2. 중

앙종의회, 3. 포정원, 4. 정원, 5. 종무원, 6. 감사원” 등 총 여섯 가지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은 도헌 상 중앙본부의 조직체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 도전의 지위는 “조정산도주의 유명으

로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한다(제17조)”라고 명시되

어 있다. 도전은 도통연원(종통계승)이 제도화된 직위이며, 대체 불가

능한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52)

중앙종의회의 도헌 상 지위는 “본회의 운영 발전과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제28조)”하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의결기관(제36조)”

이다. 중앙종의회의 의원은 선감ㆍ교감ㆍ보정급 임원으로 구성한다(제

37조).

포정원은 ‘선정부, 교정부’ 등 두 가지 부서로 구성된다. 선정부의 

도헌 상 지위는 “도전을 보좌하고 각 지방 도인의 지도와 포덕 임

무를 담당(제29조, 제59조)”하는 것이다. 선정부는 선감, 차선감, 선

사, 선무로 구성되며, 선정부의 상급 임원은 선감이다. 교정부의 도
헌 상 지위는 “도전을 보좌하고 각 지방 도인의 교화 임무를 담당

(제29조, 제60조)”하는 것이다. 교정부는 교감, 교령, 교정, 교무로 

구성되며, 교정부의 최고 임원은 교감이다.

정원의 도헌 상 지위는 각 지방의 도인을 선도하고, 표창하여 참다

운 도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제30조, 제65조). 

52) 박상규, 앞의 글,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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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보정, 정무, 정리로 구성되며, 정원의 최고 임원은 보정이다.

종무원의 도헌 상 지위는 “종무원의 제반 사무를 집무(제31조)”

이다. 종무원은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 등의 종무 각부로 구

성된다. 종무원에서는 종무 각부의 부장ㆍ차장급으로 구성된 종무회의

를 실시한다. 종무회의는 도헌 상 종무원의 최고 심의기관, 종무원

장 권한의 기관 내 통제 수단의 지위를 갖는다. 

감사원은 도헌 상 “본회의 제반 업무와 도인의 수행을 심사하고 

검토(제32조)”하는 지위를 가진다. 즉 감사원은 종무원의 업무에 대해 

감찰하는 대한민국헌법상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 지위와 도인의 수행

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법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

Ⅳ. 도헌의 제도적 장치(권력분립)

도헌에서 도전은 본회의 중앙본부 조직상 최고 상위자리에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도전의 권한은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감사원 등 권력분립의 모든 대상에 적용되므로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

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를 정부

형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도전의 별세이다. 현재 1996년 우당 박한경 도전의 별세 

이후 26년이 지났다. 이는 도전의 직위가 특정 도인이 대체할 수 없

는 승계 불가능한 직위이므로 도전의 권한이 26년 동안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도헌 상 

도전은 중앙본부의 최상위 기관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앞으로 회생 불

가능한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분석의 기준을 도전의 별

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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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

첫째, 도전의 별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그림 1]

에서처럼 도전은 중앙본부의 기관 중 최상위에 위치한다. 도전은 도헌

ㆍ기타 규정에 관한 지시권ㆍ제정권ㆍ개정권(제18조, 제19조)을 가지

고 있다. 이 권한은 입법권에 해당한다. 도전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는 입법

기관을 견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전은 종단의 

중요 임원에 대한 임명권(제77조)을 가지고 있다. 종단의 중요 임원에

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 감사원장, 포정원의 선감ㆍ차선감ㆍ선

사와 교감ㆍ교령ㆍ교정, 정원의 보정ㆍ정무ㆍ정리, 종무각부의 부장ㆍ

차장, 감사위원 등이다. 여기서 중앙종의회의장ㆍ선감ㆍ교감ㆍ보정 등

의 임명권은 중앙종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종무원장ㆍ종무각부

의 부장의 임명권은 종무원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감사원장ㆍ감

사위원의 임명권은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외에도 

도전은 종단의 중요사항에 대한 지시권(제27조), 종단 기관의 업무에 

대한 동의권(제21조), 대외적 제반 업무 시행권(제23조), 징계에 대한 

결정권(제120조)을 갖는다. 이런 권한들은 본회의 모든 기관에 적용되

는 실질적인 권한으로 통할하는 기능이 있다.

도     전

중앙종의회

감사원 종무원 정원 포정원

<그림 1> 중앙본부의 기관 구성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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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달리 중앙종의회는 본회의 입법기관으로서 도헌의 제정권ㆍ

제규정의 제정권ㆍ도헌의 수정권ㆍ제규정의 수정권(제38조 제1항) 등

을 갖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도전에 대한 통

제 권한은 없다. 종무원은 행정기관으로서 본회 운영의 중요한 시책과 

계획(제71조 제1항)ㆍ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제71조 제7항)ㆍ도

전 지시안 의결권(제71조 제2항) 등을 갖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도전에 대한 통제 권한은 없다. 감사

원은 본회의 제반 업무의 심사권과 검토권(제102조)ㆍ도인의 수행에 

관한 심사권과 검토권(제102조)ㆍ징계 검토권과 심의권(제114조) 등

을 갖는 본회의 사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도전에 대한 통제 권

한은 없다. 

이처럼 도헌에는 ①도전의 임기는 ‘종신제’, ②도전의 지위는 종

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하는 위치이다. ③도전의 중앙종

의회ㆍ종무원ㆍ감사원에 대한 통제권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중

앙종의회ㆍ종무원ㆍ감사원의 도전에 대한 통제권은 없다. 그러나 ④입

법권(중앙종의회)ㆍ행정권(종무원)ㆍ사법권(감사원)이 삼권분립의 법질

서가 적용되어 있다. ⑤도인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적 체

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둘째, 도전의 별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분석의 기

준은 중앙종의회의 종무원에 대한 개입, 종무원에 대한 중앙종의회의 

개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중앙종의회는 종무원장 불

신임권(제25조), 예산의 심의 결정권(제38조 제2항), 결산 심의 승인

권(제38조 제2항),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의 결정권(제38조 

제3항), 건의의 수리ㆍ심사 처리권(제38조 제4항), 종무원의 감독권

(제38조 제5항), 종무원 특정직 임원 선출ㆍ추천권(제33조, 제38조 

제6항), 종무각부 임원 선출권(제37조 제6항, 제77조), 종무위원 불신

53) 대순진리회요람, p.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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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제74조), 종무위원 출석ㆍ질의권(제39조)을 통해 종무원을 견제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무원은 도헌 상 종무원장의 도전 유고 시 도전직무

대리권 외에 중앙종의회를 견제할 기능이 없다. 도전의 직위가 대체하

거나 승계 불가능한 권한이란 점을 참작하면 도전직무대리권은 중앙

종의회에 대한 개입 권한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도헌에는 중앙종의회의 종무원에 대한 통제권이 다양하게 규

정되어 있지만, 종무원의 중앙종의회에 대한 통제권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2. 중앙본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중앙종의회

(입법권)

견제

견제

견제

종 무 원

(행정권)

감 사 원

(사법권)

<그림 2> 삼권분립의 원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능적 권력분립 분석은 ‘기능 간 권력분립’과 

‘기능 내 권력분립’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앙본부의 조직에 대한 기

능 간 권력분립의 원리 분석이다. 중앙종의회는 도헌 제36조에 “중

앙종의회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8

조 제1항에 “도헌 및 제규정의 제정 및 수정 개폐”라고 명시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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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종무원은 종무원장이 종무회의 의장

이 되고(제70조), 종무각부의 부장ㆍ차장이 종무위원이 되어(제69조) 

종무회의를 통해 본회의 운영의 중요한 시책(제71조 제1항)과 예산안

ㆍ결산안ㆍ재정상 중요한 사항(제71조 제3항)을 의결하는 본회의 운

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행정권의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

은 도인 수행의 심사ㆍ검토권(제102조)과 징계 사항 검토ㆍ의결권(제

114조), 징계대상자ㆍ그 관계자 소환ㆍ질의권(제117조), 징계 건의권

(제120조)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사법권의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따라

서 [그림 2]에서처럼 중앙본부조직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중앙종의회, 행정권을 행사하는 종무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감사원 등 삼권으로 나뉘어 각 기관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다음은 중앙본부의 조직에 대한 기능 내 권력분립의 원리 분석이다. 

기능 내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분립이 되어 있는 두 기관의 상호 견

제와 균형의 상태를 분석하여 권력분립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행정부

와 사법부의 관계가 조명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독립의 원칙’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도헌에는 종무원과 감사원 간 상호 견제의 조항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하겠다.

중앙종의회와 종무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이다. 중앙종의회는 

종무원의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앙종의회의 종무원 

중요 통제기능에는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권(제25조), 종무 각부 임원 

선출권(제38조, 제77조), 종무위원 불신임 결의권(제74조), 종무위원 

출석ㆍ질의권(제39조), 종무원에 대한 감독권(제38조 제5항), 예산의 

심의 결정ㆍ결산의 심의 승인권(제38조 제2항), 중요 재산의 취득 관

리 처분의 결정권(제38조 제3항), 건의의 수리ㆍ심사 처리권(제38조 

제4항) 등이다. 이에 반해 종무원은 중앙종의회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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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중앙종의회는 종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기능이 있

고, 종무원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중앙종의회와 종

무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다.

중앙종의회와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이다. 중앙종의회

는 감사원의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앙종의회의 감사

원 통제기능에는 감사원장 선출권(제104조), 감사위원 선출권(제104

조), 감사원장 불신임권 결의권(제105조), 감사위원 불신임 결의권(제

105호) 등이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중앙종의회의 임원에 대한 간접

적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중앙종의회 간접적 통제기능에

는 중앙종의회 임원 심사 검토권(제102조), 중앙종의회 임원 소환ㆍ질

의권(제117조), 중앙종의회 임원 징계 건의권(제120조) 등이 있다. 중

앙종의회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갖고 있

고, 감사원은 중앙종의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간접적 통제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중앙종의회와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

분립의 형태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다.

종무원과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이다. 감사원은 종무원

의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종무원 통제기능에

는 본회의 제반 업무의 심사권과 검토권(제102호)이다. 이에 반해 종

무원의 감사원 통제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감사원은 종무원을 대상으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종무원은 

감사원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종무원과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

분립의 형태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3. 중앙본부와 방면조직 간의 수직적 권력분립

중앙본부의 조직에서 포정원과 정원에 소속된 임원 중 최고위직 임

원인 선감ㆍ교감ㆍ보정은 도전을 보좌(제59조, 제60조, 제65조)하는 지

위에 있고, 중앙종의회 임원(제37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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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포정원의 차선감ㆍ선사ㆍ선무는 선감의 

지도에 따라 지방에서 포덕업무을 담당(제60조)하고, 교령ㆍ교정ㆍ교무

는 교감의 지도에 따라 지방에서 교화업무를 담당하며, 정원의 정무ㆍ

정리는 보정의 지도에 따라 지방에서 선도업무를 담당하므로 중앙본부

의 조직으로 볼 수 없고 방면조직으로 보아야 한다.54) 1개의 방면은 1

호(戶)를 기본 단위로 “선무(100호 이상), 선사(300호 이상), 차선감

(700호 이상), 선감(1,000호 이상)으로 각 직을 수임(제57조)”한다.

대순진리회에 소속된 방면조직과 방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지

방의 도인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방면조직으로 

활동하는 도인의 수는 수백만에 달한다. 2012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22일간 동안 실시한 ‘종단 대순진리회 중앙종의회 의원 

확인 신고’를 통해 집계된 상급 임원의 수가 여주본부도장 840명, 중

곡동 330명, 포천수도장 171명, 기타 1명으로 총 1,342명이며, 2018

년 3월 기준으로 여주본부도장의 방면 수가 총 764개로 집계되었

다.55) 통상적으로 1개의 방면이 생성될 때 선감ㆍ교감ㆍ보정의 상급 

임원이 1명씩 임명됨과 1개의 방면이 1,000호 이상(제57조)이 되어야 

생성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주본부도장에는 2012년 12월에 

280개의 방면, 840명의 상급 임원, 280,000명의 도인 수로 파악되고, 

2018년 3월에 764개의 방면, 2,292명의 상급 임원, 764,000명의 도

인 수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주본부도장은 6년 동

안 484개의 방면, 1,452명의 상급 임원, 484,000명의 도인 수가 늘

어났음을 알 수 있다. 6년 동안 63.3%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 해 평균 

1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므로 4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는 ‘방면, 

상급 임원, 도인의 수’ 등이 모두 40%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여주본부도장에는 1,060개 이상의 방면과 

3,200명 이상의 상급 임원, 1,000,000명 이상의 도인이 소속되어 있

54) 박상규, 앞의 글, pp.279-280.

55) 박인규, 앞의 글,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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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3,200명 이상의 상급 임원과 1,000,000명 이상의 도인이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면서 1,060개 이상의 방면조

직을 형성하였다면 각개 방면마다 지역적ㆍ임원의 성향적ㆍ방면의 규

모적 특색이 방면별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면의 특색

에 따라 방면의 자치적인 규칙이 만들어져서 방면의 일원인 도인들에

게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방면의 자치적 규칙은 방면의 자치권이

다. 물론 방면조직에서 형성된 자치권이 중앙본부 감사원의 수사권 범

위 내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지만, 방면조직의 자치권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면조직의 자치권을 일정부분 인

정할 경우, 중앙본부와 방면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

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권리

(자연법적 기본권), 법률적 구성,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으로 나누어, 

대순진리회에서 유일하게 성문법 체계를 갖춘 도헌의 ‘도인의 권리

와 의무’ 규정이 명시되게 된 사상적 배경, 이를 기준으로 한 법률적 

구성,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 하늘의 

상극적 의지로 인한 상극적 자연법(사람을 죽이는 공사), 자연 상태

(원한이 가득 찬 세상), 인간(원한을 가진 인간)이 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의 상생적 자연법, 자연 상태,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

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강제(인간의 사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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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사상적 배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대순진리회의 기본법체계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

치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처

럼 기본법의 법체계와 유사하게 적용되어 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헌

법은 ‘최대권리 최소의무’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반해 도헌에는 도

인의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헌법이 천부

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한 법체계의 제도적 장치인 데 반해, 도헌

은 대순진리를 종지로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인간

의 사명)함을 위한 법체계의 제도적 장치이므로 수도와 관련된 의무

가 많은 것이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도전, 중앙종의회, 감사원, 종무원, 정원, 

포정원’ 등 중앙본부의 기관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

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이 중앙종의회, 종

무원, 사법권 등 삼권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지만, 업무의 세부적인 권

한은 각 기관에서 작용하므로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전의 별세 이

후 도헌 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중앙종의회의 종무원에 대한 

통제기능이 다양한지만, 종무원의 중앙종의회의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중앙종의회가 입법권, 종무원이 행

정권, 감사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적용된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

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고, 둘째, 중앙종

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며,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조직 간에

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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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헌은 인간의 사명인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헌법의 법률적 구성과 유사한 대순진리회의 성문법이다. 그리

고 도헌에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원리

가 형태적,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대한민국헌법의 핵심적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도헌은 헌법의 기본원

리를 갖춘 대순진리회의 근본규범, 곧 헌법이 된다. 앞으로 도헌에 

관한 포괄적 접근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법률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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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Young-jin
Ph.D., Unification Graduate School, Dae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ological 
background, legal composi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contained 
within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The Dao Constitu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system, which would b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Dao Constitution is that of the religion, 
Daesoon Jinrihoe. In Daesoon Jinrihoe, it is held that the Supreme 
God, Sangje, determined that Mutual Contention, the ruling pattern 
of the Former World, ran contrary to His divine will and this 
endangered the world as nature and humans had also fallen into 
Mutual Contention. As an act of divine intervention, Sangje 
established Mutual Beneficence so that nature and humanity could 
follow Mutual Beneficence as a paradigm shift culminating in a 
Great Opening of the universe. Sangje, the agent behind the 
paradigm shift, revealed His divine will that humans transform into 
mutually beneficent humans. Therefore, The Dao Constitu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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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to be a set of fundamental norms ba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Daesoon Jinrihoe’ to accept and 
implement the will of Sangje as it applies to each member’s 
miss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consists of the 
body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text consists of general 
rules, moral rights and obligations, origin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stitutional devices include the Central Council, the 
Institute of Propagation and Edition,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Works,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stitution. The difference i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pplies a ‘principle of maximum rights and minimum 
obligations,’ The Dao Constitution stipulates more obligations than 
rights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the member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pplied to the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Dao Constitution. In The Dao 
Constituti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has 
been divided into a ‘before and after’ scheme surrounding the death 
of Doje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prior 
to Dojeon’s death was similar to a Constitutional Monarchy. After 
the death of Dojeon, the central headquarters’ organizational form 
became similar to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separation 
of powers at central headquarters is divided among a legislative 
power (the Central Council), an executive power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and a judicial power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occurs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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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then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the Institute of 
Auditing and Inspection, and also between the Legislativ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a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exists between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the local organization.

Keywords: The Dao Constitution, Daesoon Jinriho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egal Composition,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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